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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책 

 

효력 발생일: 2020년 1월 27일 
개정일: 2024년 12월 19일 

 

제목: 수도요금 체납 계정에 대한 징수 및 단수 정책 

취지/배경   
본 정책에서는 레드우드 시 수도요금을 체납한 계정에 대한 통지 및 징수 절차를 열거하는 
한편 단수 절차도 규정합니다. 본 정책은 레드우드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체납 계정  
체납 계정이란 시에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0 일이 지났음에도 미납 
상태인 계정으로 정의합니다. 체납 계정의 요금 징수에 적용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지:  
시에서는 고객 계정의 요금 납부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기 위해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해당 고객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통지 수단은 고객이 선택한 통지 방식(우편 
또는 이메일)을 따릅니다. 고지 방식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우편으로 
고지합니다. 고객이 최신 연락처 정보를 알려 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요금고지서 – 체납 상태를 피하려면 요금고지서상 요금을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마감일은 고지서상 눈에 잘 띄게 
표시됩니다. 

b. 체납 1차 통지서 - 고객이 체납한 경우 시에서는 이를 알리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요금고지서 발행일로부터 약 30일 후 해당 고객에게 체납 1차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가 산정됩니다. 납부 마감일과 연체료는 고지서상 눈에 잘 띄게 
표시됩니다. 

c. 체납 2차 통지서/단수 서면 통지 - 계정 체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시에서는 해당 
고객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계속 체납 
시에는 요금고지서 발행 후 약 40일 후 2차 통지서를 발송해 추가적인 징수 조치를 
취합니다. 요금고지서 발행 후 40 일 이내에도 요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납부 마감일과 과태료는 고지서상 눈에 잘 띄게 
표시됩니다. 

2. 재정 보조:  
소정의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고객은 WSRAP(상하수도 요금 보조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계소득에 따라 소득 자격이 결정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매 고지서상 감면 크레딧을 받습니다. WSRAP 에 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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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COUNCIL POLICY  NO. ____    EFFECTIVE:  , 2020 

SUBJECT: Utility Delinquent Accounts Collection & Service Discontinuation Policy 

PURPOSE/BACKGROUND 
This policy enumerates the City of Redwood City’s (“City”) process for the collection of delinquent 
utility accounts, including notifications. This policy also sets forth the process for the 
discontinuation of water service.  This policy is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City’s website.  

DELINQUENT ACCOUNT 
Delinquent accounts are defined as any account that remains unpaid within 30 calendar days of 
issuance of the utility bill by the City. The following rules apply to the collection of delinquent 
accounts: 

1. Notifications:
The City will make a reasonable, good faith effort to notify a customer that their account is
due by mailing them notifications. The means of notification will be based on the notification
preference (mail or email) selected by the customer. Customers who have not selected a
means of notification will be notified by mail. The City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contact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kept up-to-date by the customer.

a. Utility Bill – The full amount on the utility bill must be paid within 30 calendar days of
the issuance of the utility bill to avoid delinquent status. The due date will be displayed 
prominently on the bill.

b. First Delinquency Notice – The City will make a reasonable, good faith effort to notify
a customer that their account is past due by mailing a first delinquency notice
approximately 30 calendar days after the issuance of the utility bill. If payment for a
utility bill is not received within 30 calendar days of the bill issuance, an interest
charge will be assessed.  The due date and interest charge will be displayed
prominently on the bill.

c. Second Delinquency Notice/Written Disconnection Notice – The City will make a
reasonable, good faith effort to notify a customer that their account remains past due
and further collection action will be forthcoming by mailing them a second
delinquency notice approximately 40 days after the bill issuance.  If payment for a
utility bill and any assessed interest charge is not received within 40 days of the bill
issuance, a penalty charge will be assessed. The due date and penalty charge will be
displayed prominently on the bill.



 

2/5 페이지 

https://www.redwoodcity.org/departments/public-works/water/rates/rate-assistance-
program에 나와 있습니다.  

3. 대체 납부:  
정상적인 요금납부 기간 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고객은 대체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요청의 정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대체 납부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체 납부 방식(아래 사례 참조)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시 
세입과에 전화 (650) 780-7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납부 일정의 사례로는 지연 납부(나중에 지불) 및 감액 납부(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합의된 기간 동안 분납)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체 납부가 다음번 요금납부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분납제로 간주되는데, 이를 
이용하려면 고객이 서면으로 대체 납부를 요청하고 요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분납제를 택한 고객은 요금 미납분을 본인이 정한 기간(고지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하)에 걸쳐 분납하면 됩니다. 분납액은 고객의 정기 요금납부 마감일에 맞춰 
정기 요금과 함께 납부합니다. 고객은 분납제에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하는 동시에 
이후 요금납부 기간에도 계속 발생하는 요금을 차질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는 중에 추가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또 다시 분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분납제에 적용되는 조건을 어길 경우 단수 조치를 서면으로 
알리는 통보서가 발급됩니다.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고객에게는 단수 조치에 앞서 
업무일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으로 단수 통보서가 송달됩니다. 

단 주거용 수도 서비스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 즉 1) 단수 시 해당 주민에게 
심각하거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한다는 점을 1 차 의료기관에서 
입증하고, 2) 해당 고객이 본인의 납부 불능을 입증하고, 3) 해당 고객이 대체 납부제를 
채택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면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가족 중에 특정 공공지원 수급자가 있는 경우나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같은 납부 불능이 입증됩니다. 

4. 연체료 면제:  
고객은 1년 중 요금납부 기간 1회에 대한 연체료 면제를 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고객이 연체료 면제를 요청하면서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시에서는 면제를 허용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단독 재량으로 면제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5. 단수:  

a. 체납 2차 통지서/단수 서면 통지: 
고객이 최소한 60일간 체납한 경우에는 시에서 단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체납 고객에게는 시에서 단수 조치에 앞서 업무일 기준으로 최소 7 일 전에 
고객에게 연락하기 위한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을 취합니다. 서면 형태의 단수 
통지서는 해당 계정에서 지정한 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만일 급수 주소지가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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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 주소지의 “입주자” 앞으로 2 차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단수 통지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이름 및 주소 
• 체납 금액 
• 단수 조치를 피하기 위한 납부 마감일 또는 별도 방법  
• 대체 납부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 요금고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설명 
• 시 당국 전화번호 및 요금 징수 정책문에 연결된 웹 링크 

i. 개별 검침 거주지의 세입자/입주자에 대한 통지  
해당 계정의 요금 체납으로 단수가 예정된 경우에는 시에서 최소 10 일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세입자/입주자가 해당 주소지에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요금에 
대해 재정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체납 계정의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레드우드 시 수도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서면 통지서를 통해 세입자/입주자에게 알립니다. 단 세입자/입주자가 
체납 계정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또는 렌트비 
납부 증거를 제출해 세입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ii. 다세대 주택 세입자/입주자에게 마스터 미터(Master Meter)로 통지 
해당 계정의 요금 체납으로 단수가 예정된 경우에는 시에서 최소 10 일 
전에 서면으로 거주지 현관문에 단수 통지서를 걸어 놓아 단수 조치를 
미리 알리는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세입자/입주자가 마스터 
미터가 설치된 해당 주소지(들)에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요금에 대해 
재정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체납 계정의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레드우드 시 수도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서면 
통지서를 통해 세입자/입주자에게 알립니다. 입주자 중 한 명 이상이 
시에서 만족할 만큼 앞으로 수도 요금에 대해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시에서 수도 제공 관련 요건을 미충족하는 입주자에 한해서만 
단수 조치를 취할 물리적 수단이 갖춰진 경우, 시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에게만 수도를 제공합니다. 

 
시에서 우편으로 보낸 단수 통지서가 주소지 불명을 이유로 반송되고 해당 고객 
또는 성인 입주자에게 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거주지를 방문해 단수 통지서와 본 정책문 사본을 남겨 둡니다. 

b. 단수 48시간 전 통지:  
시에서는 고객의 체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를 48시간 전에 통지하기 위해 선의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통지는 거주지 현관문에 단수 통지서를 걸어 놓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c. 단수 기한:  
수도요금 체납액 및 관련 수수료 일체는 서면으로 된 단수 통지서상 납부 마감일 
오후 4:00까지 시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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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조치:  
시에서는 계량기를 끄거나 일부 경우에는 잠가서 단수 조치를 취합니다. 계량기가 
물리적으로 꺼져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를 재개하고자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 급수 재개:  
체납에 따른 단수를 중단하고 급수를 재개하려면 고객이 시 세입과에 전화 (650) 
780-7210 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액과 급수 재개 수수료(필요 시 
상기 대체 납부 방식에 관한 섹션 참조)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체납액은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및 과태료를 포함합니다. 시에서는 급수 재개를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업무일 당일에 급수가 재개되려면 단수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과 급수 재개 수수료를 오후 3:00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시 담당 직원 
외의 사람이 계량기를 켰거나 시의 허가 없이 급수를 재개시킨 경우에는 벌금 또는 
추가 부과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 급수 재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f.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오후 3:00 이후 급수 재개: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오후 3:00 이후에 급수가 재개될 경우에는 시간 외 급수 재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시간 외 급수 재개 수수료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동 
수수료의 존재를 인정하는 약정서에 서명한 고객이 아닌 이상 오후 3:00 이후에는 
급수 재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간 외 급수 재개 수수료는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 
외에 추가됩니다. 고객 문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 담당 직원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 세입과에 문의하라고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g. 급수 재개 수수료 및 업무시간 이후 급수 재개 수수료: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에 못 미침을 입증한 고객은 급수 재개 수수료를 
감액해 드립니다. 감액 정보는 우리 시 웹사이트상 수수료 종합표(Master Fee 
schedule)에 나와 있습니다. 

6. 부도수표 처리에 관한 통지:  
요금 또는 기타 부과금 납부용으로 접수한 수표가 부도 상태인 경우에는 시에서 해당 
계정의 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시에서는 해당 수표가 
부도수표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알릴 수 있도록 선의의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부도수표 환매 및 관련 부과금 납부 시에는 전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공인 자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a. 이전 단수 사례와 관련한 부도수표:  
요금 체납으로 이미 단수된 고객이 급수 재개를 위해 비유통수표를 제출했는데 
시에서 급수를 재개한 경우에는 추가 통지 없이 바로 단수를 실시합니다. 한편 
단수가 예정된 고객이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비유통수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수 조치를 취하기 48시간 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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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으로 인한 단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유통수표를 발급한 고객이 급수를 
재개시키려면 부도수표 날짜로부터 12 개월 내에 현금, 신용카드 또는 공인 
자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7. 이의 있는 요금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관련해 질문이 있는 고객은 레드우드 시 세입과에 전화 (650) 780-
721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직원 일동은 고객의 문의 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히 해결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이 수도요금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 관리자나 피지정인에게 아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의 건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해당 건의 
체납으로 인한 단수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요금고지서 이의 제기 

 
a.  이의 신청은 해당 요금고지서 날짜로부터 15 달력일 이내에 서면 형태로 시 
서기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b.  이의 신청서에는 고객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계정 번호, 이의가 있는 
요금고지사 날짜, 이의 제기 사유, 그리고 고객이 시 관리자나 피지정인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서면 자료를 수록해야 합니다. 

c.  이의 제기 청문회 실시일은 시 서기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이의 제기 청문회 일시에 관한 서면 통지는 이의 신청서상 기재된 
주소로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고객에게 발송됩니다. 

d.  이의 제기 청문회 실시 후에 시 관리자나 피지정인은 해당 고지서의 어떤 
부분이라도 파기, 단언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 관리자나 피지정인이 
내리는 결정은 최종적이며 추가 행정 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 제기의 목적은 규제 시스템의 준수를 보장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대적 사법 제도를 채택하거나 직원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를 만들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시 직원은 
어느 쪽으로든 편파성이 없으며,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될 시 관리자 
또는 피지정인에게 실무적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시 직원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으며, 해당 건의 모든 참가자에게 전문적인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 청문회는 Zoom 을 통해 진행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대면 청문 요청은 이의 제기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시 연락처:  
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려면 시 세입과에 전화 (650) 
780-7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